
[ 업   무   연   락 ]

수신 : 전회원사 

제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 예고 안내 (차령연장)

     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

     2.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의 경영에 어려

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 차

령2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(안)」을 입법예고 하

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추후 확정 공고되면 별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

※ 붙임 : 여객법 일부개정령(안) 관보 사본 1부.    [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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